
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
논문투고 및 학회지발행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3. 10. 10.
개정 : 2015.  4. 13. 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(사)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「유통법연구」에 게재 할 논문의 
투고요령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투고자격) ① 국내외 대학 전임교수
② 법률 분야의 종사자
③ 대학원생으로써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
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제3조 (제출기일) ① 「유통법연구」는 연 2회(6월 30일과 12월 31일) 발간하며, 논문을 게재하고자 
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 전(5월 31일, 11월 30일)까지 제출하여야 
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원문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또는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직접 제출한다.
③ 논문을 보낼 곳: 한국유통법학회 <dlr-edit@naver.com>
제4조 (논문의 형식) ① 논문은 연구논문, 판례논문,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․제출한다.
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(국문 및 영문), 필자 성명(국문 및 영문), 소속과 직위, 학위, 주소,
전화번호(사무실, 자택, 이동전화),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(A4용지 16매)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, 300매를 초과할 수
없다.
④ 논문은 별첨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 ‘글’로 작성하여야 한다.
제5조 (논문접수)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가 담당한다.
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제6조 (저작권)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저자와 (사)한국유통법학회에 공동으로 귀
속된 것으로 본다.

부칙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이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
